
감리제도 운영지침 변경 알림 및 전달사항

1. 국토교통부에서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별첨, 질의회신참조) 회신에 따라

안산시에서는 1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리비 계약서 작성시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

면적은 허가면적으로 산정하기로 합니다.

2. 감리비용 산정시 범위는 피로티, 다락 등이 있는 건축물은 감리비의 

  10%를 증액하여 계약합니다.

3. 기존 계약된 건 (공사진행 건도 포함)은 당초 계약서로 시행합니다.

4. 조합에서 배정하는 감리건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2017년 2월27일 이전 기허가건도 기준금액은 안산건축협동조합 감리사업단 감리운영세

칙에 의거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건물용도별 평균값으로 합니다.

6. 특히 감리진행 중 현장 체크시 철근콘크리트공사 확인이전에 거푸집공사 확인(건물확장, 

높이증가 등)도 필히 확인하시어 추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

다.

7. 허가권자가 지정한건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사항을 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리계약서 팩스발송. 단, 감리사업단원에 한함)

8. 감리계약서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배포하겠습니다.

※ 감리계약서는 11/17(금) 각 회원사 메일로 발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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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건축협동조합 감리사업단장






